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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연금  

1 국민연금 

1-2 급부의 종류 

(1) 노령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면제된 기간 등을 합쳐서 25 년 이상일 때는 65 세부터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되신 분이나 20 세 전의 장애로 장애자가 되었을 때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복지연금을 받고 있던 분, 20세 전의 장애에 대해서는 소득 등에 의한 지급제한이 있습니다. 

(3) 유족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의 사망, 또는 노령기초연금을 받는 자격기간(원칙적으로 25 년)을 충족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아내, 혹은 아이(18세 도달 

연도의 말일까지. 또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20세에 달할 때까지)에게 지급됩니다. 단, 사망한 자에 대해서 

보험료 납부종료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2이상인 것이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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